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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ractice of Walkability Assessment for Senio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12)

김보성

 

서원호

서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3년) 결과에 따

르면, 국내의 교통약자는 2013년 말 기  12,779천

명( 체 인구 비 약 25%가 교통약자)에서 2016년 

13,120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도 “사회  약자에 

한 복지 부문”은 요한 국정과제  하나로 인

식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주이용 교통수단은 도보가 41.7%, 그 

다음은 버스로 25.6%로 조사되었다. 이 게 보행

에 한 이동 의존도가 높으나, 개선 우선순  조

사에서도 보행시설이 1 로 조사되었고(53.8%), 

그  보도를 우선순 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악되어, 여 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게 교통약자를 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

하다는 문제  인식은 계속 되어 왔으나 국내 연구

에 있어 어떤 보행 환경요소가 교통약자에게 필요

한 부분인지 혹은 어떤 환경요소를 우선 으로 개

선해야 하는지에 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단 혹은 평가 련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장의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

획을 5년 단 로 수립함을 명시하여 지속 인 교

통약자 시설에 한 개선을 요하고 있으나, 여러 

기 마다 다른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보행

환경 진단에 설계지침의 일부 내용만 반 하고 

있어 명확한 개선 방향 제시가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설계 지침과 진단  평가 지침

에 한 분석, 해외 교통약자 련 진단  평가 

방법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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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통약자의 분류

국내 진단  평가 기술

1. 교통약자 보행환경 련 법령

일반 으로 교통약자라고 하면,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보행자  자 거 이용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나,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

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정의에서 개인 인 편차가 큰 지

장애를 제외한 일반 으로 생각되는 주요 신체능

력의 하  장애, 연령에 따른 지체로 인하여 보

행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로 한정하면 그림 1과 같

이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로 크게 나  수 있으며, 

기존의 설계 지침과 매뉴얼 한 일반 으로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 심으로 작성되어 있다.

재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안 을 해 실시되

는 사업과 련된 법은 크게 보호구역 지정과 보행

환경 개선에 한 부분으로 나눠진다.

교통약자를 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법령

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12조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리, 행정안

부의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리에 한 규칙｣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보행환경 개선  조사 법령으로 지속가능 교

통물류 발 법에 제 37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시

행규칙 제 9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부분

이 있어 보행교통개선 지표를 수립하고 지표수립

을 한 지침 작성  이를 한 실태조사를 수행

하고 있다. 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법 제 25조에 실태조사 부분이 있으며, 

제 6조, 제 7조, 제 2조의 2, 제 8조에 걸쳐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실행

하도록 법령화 되어 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 17조

의 2제5항에서 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과 인증기  지정 등에 한 사항을 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한 규칙｣을 법령화 하고 

있어 인증 신청인이 사업 혹은 건축공사시 교통약

자 보행환경에 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으며 인증제를 받고 통과하면 

BF 인증서를 발 하고 인센티 를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보행환경 설계 지침

국내 설계 지침의 경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

부, 건설교통부, 행 안 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여러 기 에서 각기 다

른 기 의 지침이 있다. 

국토교통부 기 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도 

여러개로 ｢도로안 시설 설치  리 지침｣,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이 있다.

｢도로안 시설 설치  리 지침｣의 경우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설치되는 다양

한 장애인 편의시설  도로법 제 11조에 해당하

는 도로에 도로법 제 39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제 37조의 2항에 의하여 설치되

는 시설을 상으로 지침이 있다. 장애인을 크게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분류하여 1) 장애인 

안 시설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을 이용함에 있어 최단거리로 안 하게 이동, 2) 

장애인 안 시설은 안 성, 쾌 성을 확보,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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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보도 및 
접근로의 
유효폭

·최소 1.5m 
이상

·최소 1.2m 
이상

·최소 1.2m 
이상

보도의 
교행구역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가능

기준 없음

보도 등 
종단 및 
횡단경사

·종단 : 1/18 이하
·횡단 : 1/25 이하

·종단 : 1/18 
이하

·횡단 : 1/50 
이하

연석
경사로의 
유효폭

·횡단보도와 
같은 폭

·부득이한 경우 
0.9m 이상

·0.9m 이상 ·0.9m 이상
·권장 1m 이상

연석의 
높이

·25cm 이하 ·16cm 이하

덮개의 
틈새 간격

·2cm 이하 ·1cm 이하

표 1. 상이한 설계 지침 기준 예시(일부분)

분
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방법

이
동
성

횡단대기시간 실측조사

유효보도 폭 실측조사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보행속도*보행밀도)

실측조사

안
전
성

보도설치율 실측조사

가로등 설치 간격률 실측조사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실측조사

쾌
적
성

보도 노면상태 수준
(노면패임,보도블럭 파손,고인 물 등)

설문조사

보도 관리상태 수준
(불법주차, 노점상, 무단적치물, 오물 등)

설문조사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소음/매연/휴게시설/녹지, 가로수 등)

설문조사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실측조사

표 2. 보행교통 지표 및 조사항목

애인 안 시설은 도로에서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

을 확보해야함을 명시하며, 도로상에 설치되는 장애

인 안 시설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

로, 자블록으로 한정하여 지침에 제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한 세부기

”과 제 21조 제 3항에 따라 “보행안 시설물의 

구조 시설 기 ”을 별표에 제시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의 경

우 설계 기   인증 내용을 사진과 시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법  규정  그 이외

의 설치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도로안 시설 설치  

리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만 비교

해도 표 1의 시와 같이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

므로 내용의 통일이 필요하다 단된다.

이처럼  국내 교통약자를 한 법령  지침

들을 비교하면 지침간 횡단지원시설의 항목  설

계기 이 상이하며, 교통약자에 한 공학  실험

을 통한 보도시설 련기 의 부재로 국내 교통약

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지침 필요하다. 이를 해 

고령자  장애인을 심으로 한 교통약자에 한 

한 이동성  안 성 제공을 해 기반시설 설

계에 근본  시각 환이 요구되며, 구체 이고 실

증 인 시설 련 연구가 필요하다.

3. 보행환경 진단·평가 지침 

보행환경 진단  평가와 련 있는 지침은 ｢보

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의 경우 지속가

능 교통물류 발 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해 보행교통개선 지표를 수립하고 지표수립

을 한 지침 작성  이를 한 실태조사를 수행

하는 것을 목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을 한 데이터 수집과 

그에 따른 개선지표는 표 2와 같다.

크게 이동성, 안 성, 쾌 성으로 나 어 지표

를 설정하 으며 각 지표마다 실측조사 혹은 설문

조사를 이용해 평가한다. 각 지표마다 A-F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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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보
행
망

BF 구조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 계획 수립 평가

3

BF 구조의 연속성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의 연속성 평가

4

도
로

왕복 6차로 이상 
도로(38개 지표)

도시내 전체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28

왕복 4차로 도로
(42개 지표)

도시내 전체 왕복 4차로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28

왕복 2차로 도로
(44개 지표)

도시내 전체 왕복 2차로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28

보차공존도로
(35개 지표)

도시내 전체 보차공존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28

보행자전용 도로
(14개 지표)

도시내 전체 보행자전용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28

표 3. 장애물 없는 보행 네트워크 평가항목 범 와 평가산정식이 있으며 평가 산정 결과에 

따라 5 (A등 )부터 0 (F등 )까지 평 을 주

고 최종 으로 항목별 가 치를 용하여 계산한

다. 2013년 기 으로 이동성 분야는 0.254, 안

성 분야는 0.579, 쾌 성 분야는 0.167로 가 치

가 제시되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 한 그에 

따른 조정된 가 치도 제공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

경의 구축  조성을 진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의 운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 으로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의 경우 인증 시 지속가능한 도시 상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수 부여, 건축물 분양가격 산

정 시 등 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 기타 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의 부여 등의 인센티

를 지원하며 강제성은 없으며, 인증제도 평가단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한 규칙에 

의거하여 인증기 과 인증 심사단의 구성이 이루

어지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  심사기  내

용 에 “장애물 없는 보행 네트워크” 부분이 교통

약자를 한 보행도로 평가 방안에 들어갈 수 있으

며, 항목은 표 3의 내용과 같다. 이  “도로”의 범

주 내용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평가 지표 개수가 

다르며, 내용은 크게 보도, 횡단시설,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일반 3가지 등 으로 나

뉘어 평가되며 각 평가마다 다른 배 이 산정되어 

있다. 왕복 6차로 이상도로, 왕복 4차로 도로, 왕

복 2차로 도로, 보차공존 도로의 경우 각각 200  

만 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자 용 도

로의 경우 100  만 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보행자 용 도로의 경우 보도 범주  장애물 

구역, 보행안 구역, 유도방식, 보행지원 시설 부

분만 평가하고 있으며, 횡단시설과 기타시설의 경

우 도로의 차선수나 유형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다르

게 되어 있다.

국외 진단  평가 기술

1. 국외 교통약자 련 법령

1) 미국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미국에서는 능력장애인에 한 차별요소의 제거

를 국가  목 으로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향유

하는 기본 인 시민  권리를 능력장애인에게 보

장하기 한 각종 규제를 설정하 으며, 장애인의 

개념을 확 하여 악하고 있으며 재 장애가 있

는 상태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장애까지도 장애

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장애인에 한 차별제거를 해 분명하고 포

인 국가  임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독립성, 

편리성, 안 성을 해 분명하고 강력하며 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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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高齢 、障害 等の円滑な移動等に配慮した建築設計標準, 국토교통성, 2012.

그림 2. 일본의 설계 표준 및 체크리스트 예시

고 집행 가능한 기 을 제공하고 있다.

한 장애인의 편리한 근  이용을 해 

앙·지방정부 시설, 공공 편의시설, 상업 시설, 보

행도로 등에 한 최소한의 시설조건, 범 지정  

기술을 규정해놨으며, 미국의 장애인을 한 법률 

조항에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인 

용어로 정의 하 다.

각 주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정

책도 강한 지방분권  성격을 가지며, 각자 보행환

경 진단과 개선 략 수립  개선 략 평가를 통

하여 각 주 상황에 맞는 교통약자를 한 개선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2) 일본 Barrier Free 新법(2006년)

기본구상의 작성단계의 의회( 의회에는 고

령자 는 장애인 외에 특정사업의 실시주체, 문

가로 구성)에 고령자 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

도록 법률로 규정하 으며, 기본구상의 내용을 행

정기 에 하여 구체 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안

제도가 특징이다.

제안가능자는 사업실시 는 상 시설과 이해

계가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이용자, 지역주

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하여 행정기 은 검토결과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제안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

할 의무를 두어, 당사자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 으로 확보했다.

2. 국외 보행환경 진단  평가 방법

1) 미국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Self Evaluation)

ADA 법령에 의거해 공공 기 은 장애인에 

한 차별을 방지하기 한 합리 인 정책, 행 

는 차를 수행해야하며, 각각 자체 으로 보행환

경 조사와 평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 하

고 있다. 이를 해서 로그램, 활동, 서비스 리 

등의 새로운 정책이 기존 행과 차에 문제없이 

용 가능한지 검토하며, 검토 내용에는 기존 시설

의 문제  목록과 기존 문제 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비하는 방법론, 그리고 이를 한 비용 견

 등이 있다. 이를 해 장조사, 지역권 정보조

사, 지형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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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ransition Plan : Pedestrian Facilities in the Public Right-of-Way, 

Marshall County, 2012

그림 3. Self Evaluation 조사 양식 및 결과 예시

주요 조사 요인으로 도로폭, 보차분리, 교차로, 

인 도로폭, Walkway Furnishings, Walkway 

Shade, 교통정온화 기술, 보도특성, 주차장, 조명

시설, 표지 , 자 거, 교통 근성 등을 조사

하고 있으며, 그림 3은 이에 한 시이다.

2) 국 Pedestrian Environment Review System 

(PERS)

보행환경 조사를 해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에서 조사자의 교육방법, 조사지의 기

록방법, 조사내용 등에 해 개발한 시스템이며, 

보행환경범 에서의 LOS를 평가하고 보행자들에

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이용되고 있다.

Checksheet와 Software로 구성되며 크게 

6가지 평가 항목 (Links, Crossings, Routes, 

Public Transport Waiting Areas, Interchange 

Spaces, Public Spaces)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

과는 표 4의 과정과 같이 평가되고 있으며, 각 항

목마다 –3부터 +3까지의 수를 부여하는 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평균이 0이고 +가 좋은 

쪽이며 –로 갈수록 안 좋아짐을 의미한다.

3) 호주 PEDESTRIAN LEVEL OF SERVICE

보행자 경로에 해 LOS를 산정하고, 보행자 

네트워크 개선 략 개발  성능 측정에 사용하

며, 교통약자, 자 거 이용자 등을 포함한 모든 보

행자를 고려한다. 

보행자가 보행로를 이용하는 체 시간동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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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조사방법

물리적 
특성

적합성 현장조사

보도폭 설계도 측정, 현장조사

포장재질 현장조사

횡단시설 현장조사

지원시설 현장조사

지역 
시설

연결성 지도를 이용한 평가,
현장조사

보행 환경 지도를 이용한 평가, 
현장조사

차량 충돌 위험성 km당 차량 수 측정

사용자 
요소

보행자 수 통계자료이용, 현장조사

보행자 종류 현장조사

개인보안 현장조사(저녁시간)
자료 : MAIN ROADS Western Australia GUIDELINES FOR 

ASSESSING PEDESTRIAN LEVEL OF SERVICE

표 5. Pedestrian level of service

평가 단계 내용

1) Definition of the 
Study Area

∙조사자들이 평가 지역에 대한 
인식을 하는 단계

2) Identification of 
Review Stages

∙보행환경에 대한 리스트를 
평가자들에게 배포

∙평가 가이드를 확인

3) On-Street and 
Evaluation

∙평가자들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점수를 부여

∙자료들은 후에 software에 
입력됨

4) Data Input and 
Analysis

∙각 보행환경마다 점수와 코멘트를 
모으는 과정 

5) Display and Review 
of Outputs

∙PERS 소프트웨어가 모여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트와 
리포트로 보여줌

자료：Transport for London

표 4. PERS 평가 과정

속 으로 안 하고 이동가능한 길을 제공받도록 

개선 략을 계획하며, 개선 후 기존 보행로와의 

변화 정도와 이로 인한 향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표 5와 같이 총 3개의 큰 카테고리(물리  특

성, 지역 시설, 사용자 요소)와 하  11개의 LOS 

Fac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조사, 설계도 측

정, 지도, 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

가한다.

결론

1.  국내 교통약자 보행환경 진단·평가 

교통약자를 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계속 되어 왔으나 어떤 보행 환경요

소가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부분인지 혹은 어떤 환

경요소를 우선 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해 개

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단 혹은 평가 련 내

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약자 보행환

경 진단·평가 지침으로는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

립 지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

침｣정도가 있다. 두 지침이 내용 으로 차이가 있

으나, 가장 근복 인 차이 은 ｢보행교통 개선지

표 수립 지침｣은 국가 으로 쓰이는 진단·평가 지

침이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인 사업자가 BF 인증을 해 사용되는 진단·평

가 지침이라 볼 수 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의 경우 설계 지

침의 요소  일부분만 반 하고 있고 조사비용 조

달 역시 실 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의 

경우 보행 진단에 해 자세한 기 을 가지고 있으

나, 진단이 되는 자료는 인증 신청인이 사업계획 

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비 인증을 하며 공

사 공 후에 련 내용을 제출하여 본 인증을 하

게 되어 있어 기존 도로와 같이 진단 련 자료 수

집을 방 하게 해야하는 경우 실 으로 진단  

평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지차체 같이 진단 지역이 범 한 지역

에서도 사용 가능한 진단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

며, 보행환경 요인 분석을 통해 자료 수집의 요 

순 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2. 교통약자 보행환경 진단·평가 개선방향

국토교통부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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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

년 단 로 수립함을 명시하여 지속 인 교통약자 

시설에 한 개선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 마다 다른 설계 지침을 제시하

고 있고 보행환경 진단에 설계지침의 일부 내용만 

반 하고 있어 명확한 개선 방향 제시가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보행권 확보

와 쾌 한 보행환경 조성을 한 사회  공감  형

성, 교통약자안 성, 구역지정기 , 시설개선 등 

구체 인 연구와 책 필요하다.

앞으로 개선될 교통약자 보행환경 진단·평가 방

법은 국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들의 참

여를 해 지침 내용에 해 구체 인 근거와 사례

를 통해 이해 가능하도록 시를 들어놓아야 하며, 

시책에 당사자가 참가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에 근

거하여 재차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는 지속  커뮤

니 이션이 필요하다. 

기본 으로 보행환경 진단만이 아닌 결과물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우선 순  선정과 각 지역에 

맞는 개선 략 개발이 가능해야 하며, 개선 략

에 한 평가도 필요하다. 

최종 으론 진단  평가 항목이 교통약자 기반

의 설치 지침을 반 해야하며 평가제도와 조사 방

법에 한 가이드라인이 실 으로 실무 용이 

가능해야 한다.

한 앞서 서술한 내용과 같이 여러 기 에서 

각기 다른 기 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진단과 평가

에 있어 기존도로의 경우 여러 지침을 고려한 범

성 기  설정이 실 으로 타당할 것으로 단되

며, 실 용의 경우 교통약자의 빈도가 높은 장소

를 고려하여 범 설정을 유연하게 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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